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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

거주의무 기간 강화(1년→2년) 관련,

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연합뉴스, 2.17(월).) >

◈ 정부, 입법예고 끝난 ‘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’ 규제 재검토

- “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중...방향 정해진 것 아냐“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, 투기과열

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*하는 

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.

*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

□ 현재 입법예고(19.12.31.~20.2.10.)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,

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, 향후 

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

알려드립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진호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